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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&A

지난 호까지 국내 M&A에 관계되는 법률적인 사항을 살펴보았고

M&A를활성화시키기위해해당법률적사항을어떻게개선해야하는

지요구사항을제시하 다.  

이에이어이번호부터는M&A시적용되는세무및회계적인조항에

해서 살펴보고 M&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조항들을 어떻게 개선

해야하는지생각해보도록하겠다.

세무적인사항중가장개선이필요한사항은‘합병시이월결손금의

승계’에관한조항이다.

법인세법 제44조 (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) 3항과 동법 제

45조 (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)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의 합병일

경우 이월결손금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며,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이

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

을계속 위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.

이는다시말하면결손금이발생한법인과합병을하여도피합병법

인의결손금의승계를인정하지않아법인세를내야하는경우가생긴

다는의미이다. 

이렇듯 합병 후 이월결손금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여

M&A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중소벤처기업의 M&A를 활

성화하기 위하여 소멸법인의 이월결손금에 한 존속법인의 승계가

필요하다.

이월결손금에관련된다른사항으로는‘이월결손금의공제기간’에

관련된조항이있다.

법인세법 제91조 (과세표준)에 의하면 현 세무규정은 결손금이 발

생한 후 5년 동안만 향후 이익에서 공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.  이는

결손금의 규모나 공제기한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에게 다소 불리하

게 작용하므로 중소벤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에 한 재검토

가필요하다.

그리고또다른사항으로는‘합병시청산소득’과관련된조항이있다.

법인세법 제80조 (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)에 의하면 피

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한 법인세 과세 및 당해 법인 주주에 한

의제배당에따른소득세과세등으로인해합병시세금부담이큰경우

가있어합병시장애요인이될수있다.  

합병은 이익실현의 과정이 아니므로 과세 상을 최소화할 필요가

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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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의 기업금융 전문회사로서 7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

성되어 있다. 기업금융서비스 (M&A, 외자유치, 민 화, IPO등)와 기업

구조조정서비스, 부동산서비스 및 거래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

기업전반의전략적인재무자문서비스를수행하고있다.

딜로이트투쉬 기업금융(Deloitte &

Touche Corporate Finance)은 기업

금융 관련 자문서비스에 특화된 국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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